
년도 기금 계획 변경안2012

심 사 보 고 서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. 7. 10

산결산특별위 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1. 審 査 經 過

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년  일 등포 청장 제출   . : 2012 6 26

나 회       일   자 년  일   . : 2012 7 4

다 상   정    일   자 제 회 등포 의회 제 차 정례회   . : 168 1

산결산특별위 회 제 차 회의 상정 의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3 (2012. 7. 10) 

                     

의 제안설명자 재정 장  김 정 진2. ( : )提案說明 要旨 

가 제안이유   . 

      ㅇ 여성발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인 여성 련 시설 설치 및  등에 소

되는 재 을          통합 리기금 탁금 이자수입을 상환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

지방자치단체 기금 리         기본법 제 조에 의거 의결 청11

마   . 기금  계획 변경안

단위 천     ( : )

기금명
년도말 2011

현재액 ⓐ

기정액 변 경 액 년도말 2012
현재액
= + -ⓓ ⓐ ⓑ ⓒ

증감액
= -ⓔ ⓓ ⓐ

수입 지출 수입ⓑ 지출ⓒ

통합 리
기 금

4,841,064 890,1931,166,449 890,193
1,201,91

3
4,529,344 311,720△

여성발전
기 금

790,872 133,078 - 168,542 35,464 923,950 133,078

 



의 전문위  김 기 3. ( :  )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 

   ○ 통합 리기금 탁금 이자수입 만 천 을 3,546 4 족한 여성발전 기금으로  

지출편성하여 여성 련 시설 설치 및  등에 소 되는       재 으로 삼고자 함

4. 審査結課 

년도 기금 계획 변경안    2012 : ○ 原案 可決



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012

 안

번 호
 호 

연월   : 2012. 6.

   등포구청 : 장

제안사1. 

   ○ 여 발 기금  고 목  사업  여  련 시  치 및 운  등에 는 재원  

통합 리기금 탁금 수  상환 받아 사업  진하고  지방 치단체 기금 리

기본법 에 거 결 청11

기금운용 계획 변경안2. 
단  천원( : )

기금
년도말 2011

현재액 ⓐ

기 액 변 경 액 년도말 2012
현재액

= + -ⓓ ⓐ ⓑ ⓒ

증감액
= -ⓔ ⓓ ⓐ

수 지 수 ⓑ 지 ⓒ

통 합 리
기 금 4,841,064 890,193 1,166,449 890,193 1,201,913 4,529,344 311,720△

여 발
기 금

790,872 133,078 - 168,542 35,464 923,950 133,078

첨   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끝2012 1 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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